
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2024 2「 」

검  토  보  고  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년 월 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월 일2024 8 26 , 9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 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1 .

제안이유. Ⅰ

  ❍ 연도 중 보조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  반납금과 

현안사업     , 당초 미부담사업 및 주민 생활불편해소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Ⅱ

가  . 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의 2024 2 총규모는 백만원761,998 으로

기정예산대비 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특별회계는 백만원이 증액

되어 백만원임

나 세입예산은  .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백만원4,202 지방교부세 , 12,376

백만원 조정교부금등 백만원 국 도비보조금 백만원 보, 300 , · 5,690 , 

전수입등및내부거래 백만원22,581 이며, 특별회계는 국 도비보조금 ·

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백만원임3 , 7,680 .△

다 세출예산은  .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백35,713 만원 재무활동 백만원 행정운, 9,270 , 영

경비 백만원166 ,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백만원 재무활동 7,135 , 

백만원임543 .



예산개요. Ⅲ

회계별 예산규모 1. 

□ 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2024 2 백만원 761,998 으로

     기정액 대비 인 백만원이 증액7.45% 52,827 된 규모임.

일반회계는      ❍ 647,316백만원으로 45,149백만원 이 증액(7.50%)

특별회계는      ❍ 114,682백만원으로 7,678백만원 이 증액(7.17%)

편성되었음        .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회 추경예산안2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761,998 100.00 709,171 52,827 7.45

일  반  회  계 647,316 84.95 602,166 45,149 7.50

특  별  회  계 114,682 15.05 107,004 7,678 7.17

공기업특별회계 26,907 3.53 25,382 1,525 6.01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6,907 3.53 25,382 1,525 6.01

기타특별회계 87,775 11.52 81,623 6,152 7.5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89 0.08 556 33 6.02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145 0.02 141 4 2.75

농공단지조성및관리
사업특별회계 1,200 0.16 1,192 8 0.65

수질개선특별회계 85,841 11.27 79,734 6,107 7.66



일반회계2. 

세입예산안 【 】

  □ 일반회계 제 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규모2 는 기정액 대비 7.50%인

     백만원45,149 이 증액된 백만원647,316 임.

자체수입은 백만원으로     66,984❍

지방세는 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없으며       - 41,960

세외수입은 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4,202 .

증감내역․ 세외수입( )

공공예금 이자수입 백만원 기정대비 백만원 증액: 6,038 / 2,500‣

재산매각수입 백만원 기정대비 백만원 증액: 2,173 / 1,658‣

이전수입은 백만원으로     511,445❍

지방교부세는 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12,376

증감내역․ 지방교부세( )

년도 회 추경 편성 이후 교부 내시 된  보통교부세분 백만원을   2024 1 ( ) 9,739‣

회 추경예산 안 에 반영함   2 ( )

방림면 계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백만원 순증 특별교부세900 ( )‣

미탄면 마하리 낙석위험지구 개선사업 백만원 순증 특별교부세300 ( )‣

미탄면 창리 소공원 조성사업 백만원 순증 특별교부세600 ( )‣

부동산교부세  백만원 기정대비 백만원 증액12,453 / 837‣

조정교부금등은 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300

      

증감내역․ 조정교부금( )

군도 호선 대미동길 확포장사업 백만원 순증 특별조정교부금4 ( ) 300 ( )‣

보조금은 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5,690 .



      

증감내역․ 국도비 보조금( )․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대비 백만원 증가2,615‣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백만원 49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수하리 지구 백만원 ( 3 ) 1,783․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백만원 등 교부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금  1,426△․

반영 및 조정  

시도비보조금은 기정대비 백만원 증가3,074‣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수하리 지구 백만원 등 교부내역   ( 3 ) 891․

조정 반영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8,887백만원으로 22,58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증감내역․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백만원 증액하여 계상16,471‣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백만원 순증6,110‣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회 추경예산안2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647,316 100.00 602,166 45,149 7.50

자 
체
수
입

소  계 66,984 10.35 62,782 4,202 9.31

지방세수입 41,960 6.48 41,960 0 0

세외수입 25,024 3.87 20,822 4,202 20.18

이
전
수
입

소  계 511,445 79.01 493,079 18,366 40.68

지방교부세 307,253 47.47 294,877 12,376 4.20

조정교부금등 10,178 1.57 9,878 300 3.04

보조금 194,014 29.97 188,324 5,690 3.0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8,887 10.64 46,306 22,581 48.76



세출예산안 【 】

  □ 일반회계 제 회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2 는 기정액 대비 7.50%인 

     백만원45,149 이 증액된 백만원647,316 임.

    ❍ 정책사업비  35,713백만원 재무활동 , 9,270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6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기능별 세출예산안 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액 대비 백만원이 감액된 백만원         - 1,747 39,081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 6,131 43,659

교육분야는        - 83백만원이 증액된 8,241백만원

       - 문화및관광분야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8,457 54,491

       - 환경분야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5,042 64,194

       - 사회복지분야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4,841 117,627

       - 보건분야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1,003 11,472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5,638 122,358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294 11,582․

       - 교통및물류분야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5,472 36,248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9,769 54,262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변동없이 백만원       - 8,580,300

기타분야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이 편성됨       - 166 75,521 .

구     분
회추경예산안2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647,316 100 602,166 45,149 7.50

정 책 사 업 512,437 79.16 476,724 35,713 7.49

재 무 활 동 59,357 9.17 50,088 9,270 18.51

행정운영경비 75,521 11.67 75,354 166 0.22



    【기능별 현황】
단위백만원

❍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가족복지과 백만원      - 84,556 (13.06%)

농업기술센터 백만원      - 82,345 (12.72%)

행정담당관 백만원      - 77,331 (11.95%)

건설과 백만원 순으로 편성됨  - 67,854 (10.48%) .

      

구     분
회추경예산안2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647,316 100 602,166 45,149 7.50

일반공공행정 39,081 6.04 40,828 1,747△ 4.28 △

공공질서및안전 43,659 6.74 37,528 6,130 16.34 

교  육 8,241 1.27 8,158 83 1.02 

문 화 및 관 광 54,491 8.42 46,034 8,457 18.37 

환 경 64,194 9.92 59,152 5,042 8.52 

사 회 복 지 117,627 18.17 112,786 4,840 4.29 

보  건 11,472 1.77 10,468 1,003 9.59 

농림해양수산 122,358 18.90 116,719 5,638 4.83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11,582 1.79 11,288 294 2.60 

교통 및 물류 36,248 5.60 30,776 5,472 17.78

국토및지역개발 54,262 8.38 44,493 9,769 21.96

예 비 비 8,580 1.33 8,580 0 0.00

기  타 75,521 11.67 75,355 166 0.22 



【조직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회추경예산안2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647,316 100 602,166 45,149 7.50

본 청 528,732 81.68 486,237 42,496 8.74 

행 정 담 당 관 77,331 11.95 79,452 2,122△ 2.67 △

기 획 재 정 국 143,304 22.14 140,900 2,404 1.71

기획예산과 19,703 3.04 19,584 118 0.60

인재육성과 9,043 1.40 10,393 1,350△ 12.99△

복지정책과 23,205 3.58 22,527 677 3.01

가족복지과 84,556 13.06 81,529 3,027 3.71

세  정  과 912 0.14 881 31 3.54

회 계 과 5,886 0.91 5,985 99△ 1.66△

관 광 경 제 국 82,026 12.67 73,268 8,759 11.95

관 광 정 책 과 11,638 1.80 8,105 3,533 43.59

문 화 예 술 과 21,365 3.30 19,713 1,652 8.38

올림픽체육과 22,347 3.45 19,158 3,189 16.65

경 제 과 21,722 3.36 21,338 383 1.80

민 원 토 지 과 4,954 0.77 4,953 1 0.01

도 시 안 전 국 226,063 34.92 192,609 33,455 17.37

도 시 과 21,486 3.32 14,534 6,951 47.83

허 가 과 7,444 1.15 7,569 124△ 1.64△

건 설 과 67,854 10.48 52,871 14,983 28.34

안 전 교 통 과 46,973 7.26 41,491 5,482 13.21

산 림 과 29,875 4.62 28,980 895 3.09

환 경 과 52,410 8.10 47,143 5,268 11.17

현안사업추진과 21 0.00 21 0 0.00

직 속 기 관 95,725 14.79 93,241 2,484 2.66

보 건 의 료 원 13,381 2.07 12,356 1,024 8.29

농업기술센터 82,345 12.72 80,885 1,459 1.80

의 회 사 무 과 1,045 0.16 1,018 27 2.67

상하수도사업소 15,868 2.45 15,968 100△ 0.63△

읍 면 5,945 0.92 5,703 242 4.25



❍ 성질별 세출예산안 은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 122 71,100

물건비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 2,921 38,393

경상이전비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 2,901 212,821

자본지출은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이        - 29,935 256,601

각각 편성되었음         .

       - 보전재원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이 백만원2,315

내부거래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 3,864 47,716

예비비및기타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이        - 5,406 18,368

각각 편성되었음         .

  【성질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회추경예안2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647,316 100 602,166 45,149 7.50

인  건  비 71,100 10.98 70,977 122 0.17

물  건  비 38,393 5.93 35,472 2,921 8.24

경 상 이 전 212,821 32.88 209,920 2,901 1.38

자 본 지 출 256,601 39.64 226,666 29,935 13.21

융자및출자 0 0.00 0 0 0.00

보 전 재 원 2,315 0.36 2,315 0 0.00

내 부 거 래 47,716 7.37 43,853 3,864 8.81

예비비및기타 18,368 2.84 12,963 5,406 41.70

 



특별회계 3. 

년도 2024□ 제 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 114,68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678백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 공기업특별회계는  26,90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백만원이 증액1,525 되었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87,77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5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회추경예산안2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특  별  회  계 114,682 100 107,005 7,678 7.17

공기업특별회계 26,907 23.46 25,382 1,525 6.01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6,907 23.46 25,382 1,525 6.01

기타특별회계 87,775 76.54 81,623 6,152 7.5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89 0.51 556 33 6.02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145 0.13 141 4 2.75

농공단지조성및관리
사업특별회계 1,200 1.05 1,192 8 0.65

수질개선특별회계 85,841 74.85 79,734 6,107 7.66



검토결과. Ⅳ

예산안 총규모

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4 2 백만원761,998 으로

기정액 대비       백만원52,827 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백만원647,316 으로 기정액 대비 백만원45,149 이  (7.50%)

증액 편성되었으며       ,

❍ 특별회계는 백만원114,682 으로 기정액 대비 백만원7,678 이(7.17%)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 백만원45,149 이 

증액된       백만원647,316 임.

    ❍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으며,

    ❍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백만원4,202 이 증액된 백만원25,024 으로   

이자수입 백만원 재산매각수입 백만원을 증액       2,500 , 1,658

편성하였음       .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백만원12,376 이 증액된 백만원307,253 으로

보통교부세 백만원       9,739 , 특별교부세 백만원 1,800 ,

부동산교부세 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837 .

    ❍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백만원300 이 증액된 백만원10,178 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300 .

    ❍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백만원5,690 이 증액된 백만원194,014 으로

국고보조금 백만원       715 , 시 도비보조금 백만원· 3,074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3,006

기금 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1,105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3.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백만원45,149 이 

증액된       백만원647,316 임.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 백만원35,713 이 증액된 백만원512,437

재무활동은     ❍ 백만원9,270 이 증액된 백만원59,357

행정운영경비는     ❍ 백만원166 이 증액된 백만원75,521 이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예산 은

농림해양수산 백만원       122,358 (18.90%)

사회복지 백만원       117,627 (18.17%)

환경 백만원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64,194 (9.92%) 

    ❍ 조직별 세출예산은

가족복지과 백만원      - 84,556 (13.06%)

농업기술센터 백만원      - 82,345 (12.72%) 

행정담당관 백만원 순으로 편성됨  - 77,331 (11.95%) .

      - 기정액 대비 증감률은  

도시과       · 47.83%

관광정책과      ·  43.59%

건설과      ·  28.34% 순으로 증액되었음.

    ❍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백만원256,601 (39.64%)

경상이전 백만원       212,821 (32.88%)

인건비 백만원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71,100 (10.98%) .



  4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

   □ 년도 제 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2024 2 는 

백만원      114,682 으로 기정액 대비 백만원이 증액 7,678 편성되었음.

먼저    ,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백만원1,525 이 증액된 백만원26,907 이 편성되었으며,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비        

등의 편성에 따른 것임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백만원 33 이 증액된 백만원589 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따른 것임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백만원 4 이 증액된 백만원145 이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따른 것임       .

    ❍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백만원 8 이 증액된 백만원1,200 이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편성에 따른 것임       .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백만원 6,107 이 증액된 백만원85,8413 이며, 

여만처리분구 외 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6 ,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증액 등에 따른 것임       .

계속비사업 5. 

   □ 지방자치법 제 조에 따라 143｢ ｣ 계속비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개 사업41 으로, 



    󰋻 총사업비는 백만원 640,552 이며 

기정예산 대비        백만원23,743 이 증액 되었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백만원 개임      - 20,223 1 .

     【계속비 사업내역】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년2023

까지 년2024 년2025
이후당초 변경 증감

합계 개사업41 616,809 640,552 23,743 302,323 137,452 200,777

1 평화 테마파크 조성 35,750 36,840 1,090 35,750 1,090 0

2 대화 축구장 조성 3,960 3,960 0 0 1,980 1,980

3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9,670 9,670 0 0 400 9,270

4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단계-2 2,650 2,650 0 1,821 829 0

5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단계) 

3,000 3,000 0 500 1,430 1,070

6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 8,250 9,650 1,400 6,249 1,400 1,999

7 평창 에코랜드 조성 8,700 9,330 330 8,700 630 0

8 행복 학습센터 조성+ 17,600 17,600 0 8,990 0 8,610

9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23,100 23,100 0 3,920 5,284 13,896

10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
우스 조성

8,000 8,000 0 0 600 7,400

11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4,200 24,200 0 12,949 0 11,250

12 비점오염저감사업 횡계천( ) 6,154 6,154 0 6,154 0 0

13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조성 11,000 11,000 0 9,700 1,300 0

14 하송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11,627 11,627 0 11,627 0 0

15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20,619 20,619 0 4,356 16,194 69

16
여만처리분구 외 개소6
하수관로 정비사업

28,125 28,125 0 4,165 23,772 187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년2023

까지 년2024 년2025
이후당초 변경 증감

17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13,614 13,614 0 2,013 3,235 8,366

18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19,792 19,792 0 1,694 17,620 478

19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6,904 6,904 0 1,086 1,713 4,105

20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 14,363 14,363 0 795 1,648 11,920

21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 6,001 6,001 0 803 443 4.755

22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
업

3,373 3,373 0 0 158 3,215

23 평창 치유의 숲 조성 5,500 5,500 0 3,900 1,600 0

24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500 5,500 0 4,100 1,400 0

25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 8,750 8,750 0 5,650 3,100 0

26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구축 15,000 15,000 0 5,500 1,875 7,625

27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 10,100 10,100 0 6,500 3,600 0

28
대화면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재(
생형)

0 20,223 20,223 0 750 19,473

29 흥정천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 ) 25,594 25,594 0 25,594 0 0

30
차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
비사업

28,846 28,846 0 0 1,800 27,046

31
외거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28,846 3,900 0 0 200 3,700

32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7,100 27,100 0 16,318 4,684 6,098

33
수하리 지구 급경사지 붕괴3
위험지역 정비사업

31,261 31,261 0 9,214 11,885 10,162

34
수하리 지구 급경사지 붕괴2
위험지역 정비사업

9,929 9,929 0 8,273 1,656 0

35
후명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 정비사업

20,745 20,745 0 5,873 5,516 9,356

36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35,000 35,000 0 14,680 9,200 11,120

37
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200 5,200 0 252 3,463 1,484



종합검토의견 6. 

세입예산안을 보면  □ 

년도 제 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2024 2❍ 총 백만원 규모761,998 로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백만원12,376 , 조정교부금 백만원300 ,

     보조금 백만원5,687 으로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가분 등의             

확정금액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백만원과 4,202

     순세계잉여금 백만원 전년도이월금 백만원 등19,928 , 6,469  

보전수입및내부거래 백만원     30,261 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교부세 보조금    47.47%, ❍

이며 29.97%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각각 6.48%, 3.87%에 불과한 상황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안 의 구성비율( )

 지방교부세① (47.47%) 보조금 〉 ② (29.97%) 보전수입등및내부거 〉 ③ 

래(10.64%) 지방세 〉 ④ (6.48%) 세외수입 〉 ⑤ (3.87%) 〉

조정교부금부 ⑥ (1.57%)          자체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10.35%( + )※

국세 감소 기조 속에서 의존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이번 세입예산     

안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외에는 자체수입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년2023

까지 년2024 년2025
이후당초 변경 증감

3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9,100 39,100 0 31,000 0 8,100

39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조성 12,920 12,920 0 3,680 1,200 8,040

40
용평 진부면 농어촌생활용수 ·
개발사업

26,675 26,675 0 26,675 0 0

41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 18,936 19,636 700 13,840 5,796 0



의 변동이 거의 없는 등 세입의 전망이 어두운 반면 대규모 현안 사, 

업과 의무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체 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과태료 과징금 등의 철저한 수납 등 , ·

자체 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 추경 지방교부세 예산액      2【 】
단위 백만원                                                              ( : )

     

구분 예산액 비고

년2024 307,353

년2023 340,797 의결23.09.19 

년2022 383,154 의결22.09.23 

금회 추경의 주요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세입 세출   ( - ) ❍

중에서 이월금 및 국 도비 집행잔액을 · 공제한 금액이며 다음연도 상, 

반기에 전년도 회계결산이 이루어진 후 확정됩니다 .

최근 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      3【 】
단위 백만원                                                              ( : )

     

구분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금 집행잔액 비고

년2023 62,650 38,065 24,585

년2022 42,838 3,277 39,561

년2021 28,321 11,029 17,292

최근 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3

     년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이며2021 28,321 , 2022 42,838 , 2023 62,650 ,

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백만원 회 추경에      2023 7,000 , 1 39,178   

백만원 이번 추경안에 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471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증가하였고 회추경        35.67% 1

시에는 년 회추경시 회추경시 의 증559.69%, 2023 1 323.25%, 2 42.42%

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초예산 편

성시 과소 추계한 결과로 판단되며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 부족을 대



비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의 규모. 

는 세출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고 잉여금의 과도한 축소편성

이 적시 사업 투자를 지연시켜 기회비용을 매몰시키는 원인으로 작

용할 수도 있는 만큼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고려

하여 잉여금 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백만원이 증가한 백만원   1,680 9,637❍

으로 주요 증가 사유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백만원 증가한 백만원으로 이는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1,658 2,158

시설 조성을 위하여 대관령면 횡계리 산 번지 외 필지를 매각한 304 9

매각대금 분납금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년 월 계약당시 . 2024 4

납부한 계약금 백만원은 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모두 누락되712 1·2

어 있어 재정위기의 시기에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각대금 현황 【 】 

단위 원( : )

  

구 분 회수 분납금 납부기일 비고

합계( + + )① ② ③ 7,123,000,000

① 계약금 712,300,000 세입 미반영

소계② 2,096,151,300

수련시설

회 중도금1 698,717,100 24.10.31 회추경 반영2

회 중도금2 698,717,100 25.04.30

잔금 698,717,100 25.10.31

소계③ 4,314,548,700

교육시설

회 중도금1 958,788,600 24.10.31 회추경 반영2

회 중도금2 958,788,600 25.04.30

회 중도금3 958,788,600 25.10.31

잔금 1,438,182,900 26.04.30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참조※ 



세출예산안을 보면 □ 

년도 제 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2024 2❍ 증액된 금액은 

총 백만원      52,827 으로

금회 편성된      - 백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300 된 예산은 

개사업        46 에 백만원28,224 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 백만원 이상 자체사업 신규 및 증액  300

편성된 예산  은 개사업에 백만원입30 21,684 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은 백만원382,940 으로 기정예산 백만원 대비(365,132 )  

     백만원이 증액17,808 되었으며 이 중 군비 부담액은 백만원12,121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현황 예산안 설명자료 ( : P15)※ 

한편 금회 추경에 편성된 일반회계의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 총 

백만원7,088 으로 백만원이 증액되어 의 증가율을 보였으5,406 321.33%

며 국고보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백만원 이자포함 년 407 ( ), 2022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백만원 이자포함 비료가격 안정지원 백217 ( ), 384

만원 이자포함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축산농기계과의 년 가( ) . 18

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사업 농정과의 년 농촌중심지, 18

활성화사업 등 일부 사업은 년 년도 반환금이 포함되어 사‘18 , ‘19

업 시행 후 정산금 반납까지 년이 경과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5 ~ 6

업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정산 및 잔액 반납이 적극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 도비보조금 반환금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고

합         계 7,088 1,682 5,406

국고보조금반환금 5,096 1,041 4,056

시 도비보조금반환금· 1,992 641 1,350



성립전 예산은    ❍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 허용 사항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 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45 ·」 ①

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② 

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전 사용이 가능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

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부서 개사업 백만원의 성립전 편6 9 528

성분이 회 추경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2 . 평창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계촌클래식 웰컴, , 

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은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결과와 ( ) 2

연동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  지방재정법「 」제 조의44 21)에 

의하면 예산안에는 사업별 설명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별 설명서의 작성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자

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집행부는 세부사업 중 자치단체에서 

판단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편제하는 방식으로 작성 제출하고 있습니다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에서는 예산안 제출

서류의 주요 서식을 정하고 있고 사업별설명서의 서식 또한 정하고 

있는 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사업개요와 소요재원 산출근거 뿐만 , , 

아니라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물품 정수취득 등의 사전, , , 

절차 이행여부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설명자료로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참고자료가 되며 예산안 심사 

전 주일 가량의 짧은 시간 내에 예산안 전체의 사전절차 이행여부1

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정

1) 지방재정법 제 조의 예산안의 첨부서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44 2( ) .「 」 ①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2. 

2) 행정안전부훈령 제 호 일부개정 312 , 2023. 11. 7., 



확하게 작성하여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의회의 예산심의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서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별 설명서 서식 세부사업설명서( )③ 3) 

세부사업 : -❍❍ ❍❍

세부사업명 신규( )❍❍
회계연도 : 년 ❍❍❍❍ 회    계 : 회계 ❍❍

조    직 : 실국 과팀 ❍❍ ❍❍ 담    당 : ◯정 부서 직급 성명 
◯부 부서 직급 성명 기    능 : 분야 부문 ❍❍ ❍❍

정책사업 : 정책사업명 ❍❍ 단위사업 : 단위사업명 ❍❍

사업개요❏ 

사업목적 : 
사업기간 년 년: ∼  ❍❍ ❍❍

총사업비 천원 전년까지 기 투자액 천원:     ( :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지원형태 :        

지원조건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
추진근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

사전절차이행여부❏ 

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공유재산취득 물품정수취득 기타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표시 / / / /

소요재원❏ 

단위 천원( :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 산 총 계 %

국 고 보 조 금 %
균 특 보 조 금 %
기 금 보 조 금 %
특 별 교 부 세 %
시 도 비· %
시 군 구 비· · %
지 방 채 %

기 타 예 산 외( ) %
기 초 자 치 단 체 부 담 금

시 군 구 비( · · ) %

채 무 부 담 %
민 자 %
재 정 융 자 금 %
기 타 %

산출근거 이하생략< >❏ 



3) 행정안전부 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2024 , p.111「 」

 강원특별자치도 사업별 설명서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행정담   2❍

당관의 재난대응 안내시스템 구축 인재육성과의 청소년 펀라운지 조, 

성 등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송 제기 민원발생 등의 예상치 못, 

한 사유와 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류될 수

는 있으나 이러한 사업 취소 및 대폭 감액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 

다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

능성을 저하시키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

로 향후에는 정밀한 분석과 수요예측을 통해 행정낭비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감액 사업      【 】
단위 백만원( : )

   

부서명 사업명 본예산 제 회추경2 증감

행정담당관 재난대응 안내시스템 구축 2,940 0 2,940△

인재육성과 청소년 펀 라운지 조성 3,000 0 3,000△

올림픽체육과 진부천연잔디구장 보수공사 50 0 50△

농정과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지원 도비( )

45 0 45△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지원 자체( )

100 30 70△

농산물유통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지원 11,369 9,943 1,426△

    가족복지과의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신규 편성 요청한 건으로, ‘23

년 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제 조11 26「 」 4)

4) 사회보장기본법 제 조 협의 및 조정 26 ( )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②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 ,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기. , 

준을 당초 “만 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로 협의하였으75 ”

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만 세 이상 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되“ 75 ”

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경우에도 예산편성 

및 제도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예산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 조     · 47「 」 5)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이므로 변경 협의시 수 개월이 소요되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보건위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먼저 시행하려는 점과 , 

제도 시행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후 시행이라

는 절차적 요건 준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

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비 개 사업 중 용역과제심의 2 12❍

대상 개 사업은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인재육성과의 평창9

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경제과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 

수립 용역은 사업 설명자료의 사업기간이 개월 계획으로 기재되어 6

있어 편성단계부터 이월을 전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

칙」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

이며 예산 편성을 요청할 때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의 추진가능, 

한 일정을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제 조 제 항36 1 6)에 따라 면밀히 검

토한 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여 예산

의 이월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제 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47 ( ) .① 

   예산의 심의ㆍ확정2. 

6) 제 조 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36 ( ) ①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용역 추진일정      【 】
단위 백만원( : )

     

용역명 예산액 추진기간 비고

평창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45 착수일로부터 일180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50 24.10 ~ 25.03

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 안 사업 설명자료   2024 2 ( ) (24.9), p73, p238※  

또한 산림과의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연구용역은 백만원의      22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과업의 범위 용, 

역기간 산출기초 등의 구체적 내용, 7)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사업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예산심

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

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많❍

으므로 금회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비

해 편성 시기가 늦은 만큼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

록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의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하반기 준공 시기

가 도래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

사유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 , 

7)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2 「 」

  

연구용역비(207-01)□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 출납폐쇄기한 내 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 .



및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 

사료됩니다     .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 건 주요 내용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 해소할 수 있을 것·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 사유가 본예산 편성 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
사유일 것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이 밖에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

     검토보고서와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년 제 회 추경 주요 편성현황 2024 2

표 억원 이상 편성된 예산1. [ 1] 3

구    분 예 산 액 백만원( ) 비고

개부서 개사업13 / 46 71,436 P28

표 토지 및 건물 취득예산 편성내역2. [ 2] 

구    분 예 산 액 백만원( ) 비고

개부서 개사업3 / 5 6,008 P30

표 연구개발비 편성현황3. [ 3] (207-01, 207-02) 

구    분 예 산 액 백만원( ) 비고

개부서 개사업8 / 12 1,055 P31

표 행사 축제 성 예산 편성현황 신규 증액4. [ 4] ( ) (201-03, 307-04) ( · )

구    분 예 산 액 백만원( ) 비고

개부서 개사업7 / 15 876 P32

표 민간위탁사업 편성현황 신규 증액5. [ 5] (307-05,402-03) ( · )

구    분( 예 산 액 백만원( ) 비고

개부서 개사업5 / 6 1,330 P33

표 성립전 사용예산 현황6. [ 6] 

구    분 예 산 액 백만원( ) 비고

개부서 개사업6 / 9 528 P33



표 주요사업 현황 백만원 이상 증액[ 1] (300 )※ 

단위 백만원( : )

소관부서 사   업   명
예 산 액백만원( )

재원 비고회추경2
예산액 기정액 증가액

합    계 개 사업46 71,436 49,212 28,224

행정담당관(2)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300 0 300 자체 P144

재난대응 안내시스템 0 2,940 -2,940 도비보조 P145

인재육성과(2) 평창 수학아카데미 조성사업 1,400 0 1,400 자체 P155

청소년 펀 라운지 조성(fun) 0 3,000 3,000 자체 P155

가족복지과(1) 공설묘지 단계 묘역 조성공사3 3,140 2,405 735 국도비 P173

회계과(1) 읍사무소 임시청사 이전 
임차료 및 부대비 715 1,140 -425 자체 P191

관광정책과(4) 평창 에코랜드 조성 630 300 330 자체 P198

계촌클래식 마을 맞춤형 예술 
콘텐츠 확대 300 0 300 자체 P200

계촌클레식 월컴센터 조성 800 0 800 자체 P200

오대산 문화축전 400 0 400 도비보조 P207

올림픽체육과(3) 차 루지 월드컵 개최 지원 2025 8
보조( ) 300 0 300 기금 P211

평화 테마파크 조성 1,090 0 1,090 자체 P212

대화 골프연습장 시설개선 1,270 0 1,270 도비보조 P214

도시과(5) 횡계 리 송천 경관데크 8
설치공사 500 0 500 자체 P231

종부리 고령자복지주택 앞 
주차장 조성 1,000 0 1,000 자체 P231

진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900 0 900 자체 P232

대화면 도시재생 사업 465 0 465 균특 P232

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사업비 
정산분 2,700 0 2,700 자체 P234

건설과(19) 군도 호선대미동길 확포장사업4 ( ) . 1,600 900 700 조정 P241

도로유지관리 임차료( ) 1,484 300 1,184 자체 P241



소관부서 사   업   명
예 산 액백만원( )

재원 비고회추경2
예산액 기정액 증가액

군도 유지보수 사업 1,100 800 300 자체 P241

군도 호선도사리 노면불량구간 8 ( ) 
정비사업 460 0 460 자체 P241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 1,100 800 300 자체 P242

대화 호하일동길 정비사업301 ( ) 300 0 300 자체 P242

미탄 호평안 길 정비사업201 ( 2 ) 300 0 300 자체 P242

대관령 호선삼양목장208 ( )
노면불량 구간 정비사업 600 0 600 자체 P242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정비용역 50 400 -350 자체 P243

지방하천 오대천 유지보수사업 350 0 350 자체 P243

느므즈므설렘길 인도교 
조성사업 2,000 0 2,000 자체 P244

방림면 계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900 0 900 자체 P245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 500 200 300 자체 P245

도배수로 정비사업 개읍면. (8 ) 3,500 3,000 500 자체 P245

미날보 도수로 정비사업 400 0 400 자체 P245

서천평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632 0 632 도비보조 P245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사업 3,300 2,500 800 자체 P246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 2,280 1,640 640 자체 P246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4,616 3,737 879 균특 P246

안전교통과(3)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684 3,724 960 균특 P251

수하리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3
정비사업 10,685 7,120 3,565 균특 P252

미탄면 마하리 낙석위험지구 
개선사업 400 0 400 특별 P253

산림과(1) 미탄면 창리 소공원 조성사업 600 0 600 특별 P261

보건정책과(1)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비 775 470 305 자체 P275



    표 토지 및 건물 취득예산 편성현황[ 2] ※ 
단위 백만원( : )

 의결 또는 심의 내역 - ( )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조 공유재산관리계획7 ( )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1③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관한 법률 제 조제 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2 6」 

다 ㆍ처분)

소관부서 사  업  명 편성액 비고 예산서( P)

계 개 사업5 6,008

관광정책과 계촌 클래식 웰컴센터 조성 800 P200

도시과

종부리 고령자복지주택 앞 주차장 조성 1,000 P231

진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900 P232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1,000 P232

안전교통과 평창터미널 부지 및 건물매입 2,308 P254

사 업 명 공유재산 의결시기

계촌 클래식 웰컴센터 조성 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차변경 제출2024 4

종부리 고령자복지주택 앞 주차장 조성8) 대상아님.

진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대상아님.

대화면 도시재생사업9) 대상아님.

평창터미널 부지 및 건물매입 년 공유재산관리계획2024

소관부서 사   업   명
예 산 액백만원( )

재원 비고회추경2
예산액 기정액 증가액

농정과(3)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민간위탁금 850 0 850 균특 P292

평창 농촌중심지활성화 위탁비 1,617 2,467 -850 균특 P29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입 용역. 500 0 500 자체 P292

농산물유통과(1)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지원 9,943 11,369 -1,426 기금 P298



    표 연구개발비 편성현황[ 3] (207-01, 207-02) ※ 

단위 백만원         ( : )

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30 ( ) 전 ⑨ 

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조에도 불구하고 10「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관부서 사  업  명
편성액 비 고

예산서( P)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계 개 사업12 1,055 50 1,005

인재육성과
(1)

평창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45 0 45 P155

관광정책과
(3)

노람뜰 국민관광지 개발구상 및 
타당성 용역 50 0 50 P198

대관령 산악관광거점 조성 기본구
상 및 타당성 용역 50 0 50 P198

축제 방문객 만족도 평가 용역 70 50 20 P199

경제과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50 0 50 P221

도시과
(1)

진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20 0 220 P232

안전교통과
(1)

평창군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수립 
용역 15 0 15 P255

산림과
(3)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연구
용역 22 0 22 P260

치유의 숲 조성사업 위탁운영 타당
성 검토 용역10) 천만원 이하(1 ) 10 0 10 P260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용역 천만원 이하(1 ) 10 0 10 P261

농정과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
획 시행계획 수립 용역· 500 0 500 P292

기술지원과
(1)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개발
국가보조금( ) 13 0 13 P303



    표 행사축제성 예산 편성현황 신규 증액[ 4] (201-03, 307-04) ( · )※ 

단위 백만원( : )

10)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 조 적용범위3 ( )「 」 따른 심의 제외 대상임 .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와 공사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종합기술용역  , ○ 

  전액 국비나 국가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관계 법령에서 실시하도록 정한 용역  ○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천만원 이하인 용역1○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소관부서 사  업  명
편성액 비 고

예산서( P)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계 개 사업15 876 152 724

행정담당관
(4)

이장협의회 교류 행사 4 2 2 자체P143( )

평창군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 18 15 3 자체P144( )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 30 0 30 자체P144( )

년 제야의 올림픽대종 2024
타종 행사 40 0 40 자체P144( )

관광정책과
(2)

축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2 0 22 자체P200( )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지원 250 0 250 자체P200( )

문화예술과
(1)

평창예총 사업지원 140 120 20 자체P205( )

올림픽체육과
(5)

차 루지 월드컵 2025 8
개최지원보조( ) 300 0 300 기금P211( )

강원특별자치도 시니어 순회 볼링 
대회 5 0 5 자체P212( )

해패 평창백일홍배 700 
강원특별자치도 동호인 테니스대회 19 0 19 자체P212( )

평창 패러글라이딩 페스티벌 10 0 10 자체P212( )

평창군 유소년 승마대회 및 트레킹 
대회 15 0 15 자체P212( )

경제과(1) 지역특화 청년사업 22 0 22 자체P222( )

축산농기계과
(1)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교육운영 0 15 -15 자체P302( )

상하수도사업소
(1)

물절약 홍보 캠페인 1 0 1 자체P411( )



    표 민간위탁 예산 편성현황 신규 증액[ 5] (307-05,402-03) ( · )※ 

단위 백만원( : )

  표 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6] ※ 
단위 백만원( : )

소관부서 사  업  명
성립전

요구액
비 고

계 개 사업9 528

복지정책과

(1)
정부양곡 관리 14 차 국비3 ( )

문화예술과
(1)

문화유산 긴급보수보조( ) 30 차 국비1 ( )

건설과
(3)

폭염대응 26 차 도비1 ( )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100 차 도비2 ( )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150 차 도비2 ( )

산림과

(1)
강원공공산림가꾸기 42 차 도비3 ( )

농산물유통과

(2)

년 월 대설 피해농가 지원국가직접지원 21 차 도비1 ( )

산지저장 및 가공기반 구축 30 차 도비4 ( )

축산농기계과

(1)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115 차 기금5 ( )

소관부서 사  업  명
편성액 비 고

(예산서P)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계 개 사업6 1,330 426 904

가족복지과
(2)

종부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180 167 13 자체P174( )

어린이 실내놀이터 위탁금 138 110 28 자체P180( )

올림픽체육과

(1)
스카이타워 체험시설 운영 위탁금 125 130 -5 자체P211( )

안전교통과

(1)
평창공영버스터미널 민간관리 
위탁운영 20 0 20 자체P253( )

환경과

(1)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 
사업 17 19 -2 도비P267( )

농정과
(1)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민간위탁금 850 0 850 균특P292( )



관계법령.Ⅴ

지방자치법□ 

제 조 계속비143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 조 추가경정예산145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 항에 관하여는 제 조제 항 및 제 항을 준용한다  1 142 3 4 .② 

지방재정법□ 

제 조45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 . , 追加更正豫算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    , 

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시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1. · , · ·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시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2. · , · ·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